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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1)

유엔은 1999년을 국제노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로 설정하여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 대처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의 추계에 따르면 향후 50년 사이에 현재 세계인구의

10%인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현재 유럽의 노령인구 비율인 2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olad Sigg, 1999).1) 이러한 고령 노인층들의 급격한 증가는 연금제
도, 의료보장, 사회부조 등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과거에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문제
점들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국민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smy1985@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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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격한 노령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보

호로부터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1999년 현재 세계 60억 인구 중 단지 15% 정도가
공식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보호 테두리에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농업
및 도시 비공식적 분야 종사자들이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최근 비공식적인 고용관계의 보편화 경향 및 정규직 근로자 감소에 따른

자영자 비중의 증가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고전적인 개발이론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공식적인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험과 최근의 체제전
환국 및 개발도상국의 예를 보면 이러한 가설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에서조차도 더 많은 노동자가 자영자, 임시직, 재
택근무 등의 형태로 불안정한 취업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공식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실

정이다.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집단이 과거처럼 가족 및 지역공동체에

의한 전통적인 소득보장체계나, 또는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공식적인 노후보장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면 노령기의 소득보장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노령
화․도시화․핵가족화․지구화의 진전 속에서 노인들은 가족이나 지역공동체를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
에서 퇴직 전 경제활동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기가 사실

총취업자 대비 자영자 비중(%)

남 자 여 자 총 계

독 일
그 리 스
스 페 인
프 랑 스
이 태 리
네 덜 란 드
스 웨 덴
영 국

11.3
33.4
20.8
12.2
27.3
11.1
14.6
16.1

 5.9
16.4
14.4
 5.3
15.2
 7.5
 5.4
 6.7

9.0
27.5
18.5
 9.1
23.0
 9.6
10.1
11.8

자료 : Williams, David(1999), 윤석명(1999b)에서 재인용.

<표 1> 주요 선진국의 자영자 현황(199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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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어려운 실정이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은 물론, 노후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들 계층이 노령기 빈곤에 시달릴 확률

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60개 이상의 국가가 특정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
영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공적연금제도
를 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00여 년 전부터 많은 국가들이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
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안

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

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선진국의 경우 하위 소득계층 40%가 사회보장․장애․공
공부조의 혜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반면, 상위 60%는 개인저축․직역연금․근
로행위 등을 주요한 소득원으로 확보하고 있다(ILO, 2000).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던 국가들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는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긍정적인 효

과와 함께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
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불안정 문제를 들 수 있다. 연금제도 성
숙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연금재정 불안정은 대부분 기여율 대비 급여비

중의 과다, 즉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급여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연금
재정의 방만한 운영도 연금재정 불안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납
입 회피(evasion), 조기퇴직 등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의
연금제도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의 연금개혁에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2) 첫째, 권리로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노령 및 유족연금의 적용범위 및 소득수준의 하향 조정을 시도하

고 있다. 둘째 공적부문의 급여삭감을 민간부문에서 보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고심
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bility) 차원
에서 의견수렴이 수월하지 않음을 목도하게 된다. 특히 선별주의(selectivity)가 보편주
의(universality)를 대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소득보장에서의 국가
의 역할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minimal subsistence benefit)만을 보장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그 이상의 수준을 보장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매우 어렵다는 점
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수많은 개정작업을 통해 현존하는 연금제도가 개념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Tamburi(1999)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공적연금제도가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다(The Scheme has lost its way)”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생겨나는 그 순간이 바로 공적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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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에 충실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시대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 글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특히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ILO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ILO 사회보장 협약과 권고 개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는 1919년 기구 설립 이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분야를 동 기구의 중요한 정책분야로 상정하여 현재까지 지
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흔히 언급되고 있는 동 기구 협약(consti-
tution)의 서문에서 “실업의 예방, 고용에서 기인하는 상병․질병․부상으로부터 근로

자 보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 퇴직급여 및 산재급여 제공, 본국이 아닌 외국에서
고용되었을 때 근로자 권익 보호” 등을 사회보장과 관련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1944년 필라델피아선언에서는 아동복지와 모성보호, 포괄적인 의료
보호(medical care)와 이러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 집단에 대해 기초적인 소
득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수단들(instruments)을 전세계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ILO의 ‘경건한 의무(solemn obligation)’임
을 밝히고 있다.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ILO는 모든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동 기구가 채택하
는 국제노동표준(International Labor Standards)의 설정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고자 하였다. ILO가 설정하는 국제노동표준은 협약(Conventions)이나 권고(Recommen-
dation)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ILO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ILO가 상정하는 협약은 회원국들의 비준을 받도록(ratified) 되어 있으며, 상정된 협약
을 특정 회원국이 인준하게 되면 해당 국가는 관련 규정의 이행에 관해 법적으로 국

제적인 의무(international obligation)를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과 달리 권고는
회원국의 인준대상은 아니나, 일반적 또는 기술적인 행동지침의 세부규정을 통해 관련
된 협약을 보완하고 있다.
협약과 권고로 대표되는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설정되는 표준(standard)이 중요한 이
유는 다름 아닌 이들의 실제적인 효과에 있다. 왜냐하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비준한
협약에 관한 사항이 자국 내에서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ILO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되는 특정 회원국의 보고서는 ILO의 독립
적인 조직인 협약과 권고에 관한 전문위원회에 의해 세밀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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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에서 사회보장협약들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위한 지침 및 현 제도의

개혁을 위한 지침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특정 회원국이 특정 협약을 인준하는 경우
관련 협약의 유지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보장분야에서의 첫 번째 협약인 모성보호협약[the Maternity Protection Con-

vention(No. 3)]은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의 첫 번째 모임인

1919년에 채택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사회보장협약은 1988년에 채택된 고용촉진 및

실업 보호에 관한 협약[Employ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ainst Unemploy-
ment Convention(No. 168)]이다. 국제노동회의는 지금까지 45개의 사회보장표준(so-
cial security standards)을 채택하였으며 이 중 30개가 협약, 15개가 권고에 해당한다. 
국제노동회의가 지난 80년 동안 채택한 182개 협약 중 사회보장 관련 협약은 약 17%
에 해당된다. 이러한 ILO의 사회보장 관련 협약과 권고는 특히 1944년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와 1952년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사회보
장제도가 달성하여야 할 기초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1944년 국제노동회의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경제적인 보장은 모든 국민의 권리
이어야 하고, 세계의 모든 국가는 보호의 필요를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소득
과 종합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를 이룩할 수 있는 제

도를 발전시켜야 한다.”하였다. 또한 ILO 협약 제67호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협약
제67호, 1944. 5. 12)에 의하면 “소득보장제도는 노동불능(노령을 포함), 고용불능 또
는 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한 소득을 합리적인 수준까지 회복시킴으로써 궁핍

을 구제하거나 방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강제사회보험방식으로 조직하되, 법률에 의
해 정해진 바에 따라 소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관에 지불한

보험료를 기초로, 사고에 처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3)

ILO의 102호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협약과는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제공하
여야 할 최저급여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 평가받고 있다. 협약
102호에서는 의료보호, 상병급여, 실업급여, 퇴직급여, 산재급여, 가족급여, 모성급여, 
폐질 및 유족급여로 구분되는 사회보장의 모든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
장 급여수준은 후속 협약에서 해당 급여별로 상위 기준이 설정되었다. 현금으로 지급
되는 정기급여 수준에 대한 ILO의 최저 및 상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표
2>에 기술되어 있다. 특히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에 관하여 ILO의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 의하면 부부의 경우 퇴직전 소득에 비하여 최소한 40% 이상
(30년 가입기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이러한 소득대체율은 퇴직 직
전 몇 년 또는 근로기간 소득의 평균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IL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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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급여사유 표준수급자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102호 기준

상위 기준

상병급여 상 병 부인과 2자녀가 있는 남자 45 60(협약 130호)

실업급여 실 업 부인과 2자녀가 있는 남자 45 50(협약 168호)

노령급여 노 령
연금대상연령의 부인이 있는 남
자

40 45(협약 128호)

산업재해급여 산업재해

 근로불능 부인과 2자녀가 있는 남자 50 60(협약 121호)

폐 질 부인과 2자녀가 있는 남자 50 60(협약 121호)

유 족 2자녀가 있는 미망인 40 50(협약 121호)

분만급여 분 만 부인 45 66(협약 103호)

폐질급여 폐 질 부인과 2자녀가 있는 남자 40 50(협약 121호)

유족급여 유 족 2자녀가 있는 미망인 40 45(협약 128호)

자료 : Edited by Colin Gillion et al., Social Security Pensions: Development and Reform, 
International Labor Office, 2000.

<표 2>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기급여에 대한 ILO 기준

Ⅲ.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ILO의 원칙과 정책목표

1. 개관

ILO가 제시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
후소득보장체계, 이 중에서도 특히 연금제도 설계에 대한 ILO의 규범적인 원칙들

(normative principles)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망라하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금제도의 개혁 또는 확대, 공적연금제도의 존립 목적

자체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당 부분은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에서

제공되는 노령기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가치 부여와 어느 정도의 기금을 노후소득보장

목적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할 것인가의 판단을 전제하고 있어 상당부분 해당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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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 또는 해당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규범적(normative)인 측면에 의
존하게 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특히 중요한 연금제도에 관한 규범적인 요인들로는 ① 사회

구성원들 중 어떤 집단들이 연금을 수급하여야 하는가? ② 연금수급자의 경우 어느 수
준의 연금을 수급하여야 하는가?, ③ 이 경우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여야 하는
가? ④ 공적연금제도 또는 사적연금제도의 경우 연금제도를 누가 어떻게 관리․운영하
여야 할 것인가? 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⑥ 연금 수
급자격으로 노령 이외의 다른 수급조건들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⑦ 연금제도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며 강제적인 제도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발적이며 선
택적인 제도가 되어야 하는가? ⑧ 또 이러한 면들을 고려하여 설계된 연금제도를 변화
하는 제반 환경에 적합하도록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연금제도를 설계 또는 개혁함에 있어 이러한 규범적인 항목들이 특정 국가의 경제적

인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두 가지 이질적인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
표와 함께 소득보장체계와 같은 사회정책에 대한 도덕적․사회적 목표가 명확하게 정

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금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한 비전 제시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연금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나아가 도입된 연금제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판단기준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

이다. 이처럼 실무적인 차원에서 개별 국가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면들을 고려하
여 ILO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연금제도 설계 및
재구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ILO의 기본 시각

노후소득보장제도 중에서도 특히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ILO의 기본 시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ILO는 노령, 장애, 유족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 문제
를 규범적인(normative)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공적연금제도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최소한의 급여수준과 최소한의 적용대상의 충족 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연금제도에 관한 ILO의 권고사항이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
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ILO의 입장이다. 즉 규범적인 관점의 ILO 기준이 부유한 국가
나 가난한 국가에 상관없이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ILO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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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러한 기본 시각에도 불구하고 ILO 권고사항을 저소득 국가 또는 비공식적
분야의 비중이 큰 국가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ILO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 이
러한 한계점을 인식하여 실제로는 연금 적용범위에 있어 ILO의 기준이 탄력적으로 운
용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넷째, 적정수준의 연금급여 보장 및 연금구조에 대해서는 국가의 명확한 책임을 강
조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연금급여 전달체계까지 정부가 책임질 필
요는 없으나, 연금급여의 확실한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주와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연금제도 기본
틀의 운용에 있어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ILO의 입장이
다. 즉 민주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의해 출범한 정부라 할지라도 정부 단독으로 연금제
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ILO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ILO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배경에는 임금후불설 관점에서 연금제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3. ILO가 제시하는 연금제도의 정책목표

<표 3>은 규범적인 입장에서 ILO가 제시하는 공적연금제도가 달성하여야 할 기본
적인 정책 목표들을 열거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의 공적연금제도 적용, 노령기 빈곤
및 기타 수입원 상실이 수반하는 빈곤으로부터 보호, 연금제도에의 강제 가입의 원칙
적용, 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 대표의 참여 허용, 연금제도 관
리‧운영에 있어 국가의 역할 강조 등이 중요한 정책 목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ILO는 다음 두 가지 기본 전제(premises)를 설정하고 있
다. 첫째, 개별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상황, 경제발전 정도, 관리운영 수준, 노동력 구
조, 자본시장의 규모 및 발달 정도, 사회응집력(cohesion) 및 연대성(solidarity), 소득
분배 수준 등에 따라 국가마다 적절한 연금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 국가
들이 처한 상황의 상이함으로 인해 세계 모든 국가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적합

한 연금모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ILO는 연금제도에 대해 자신들이 제
시하고 있는 기본조건이 충족되는 한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설계될 가능성

을 열어 두고 있다.
둘째,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특정 형태로의 연금제도 설계

(design)보다는 연금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훨씬 강조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확실하게 급여수준을 보
장하는 제도, 보다 높은 급여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제도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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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의 정책목표

-모든 국민에게 공적연금제도 적용

-노령기 빈곤 및 기타 수입원 상실이 수반하는 빈곤으로부터 보호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퇴직에 기인하는 소득 상실에 대처할 수 있는 소득 보장

-물가상승에 대처할 수 있으며 일반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상승부분을 일정부분 보상

-공적연금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원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공적연금제도에의 강제 가입의 원칙 적용

-남녀, 내국인‧외국인에 공평한 제도 적용

-일정 수준까지 급여수준을 보장하되,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자신의 급여수준을 예측 가
능할 수 있도록 함.

-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 대표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연금제도 운영
의 민주성 확보

-정부가 연금제도를 직접 관리‧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제반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강조

-고소득층의 연금급여(또는 기여)에 일정한 상한을 설정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국가 책임 범
위를 한정

자료 : ILO(2000), 윤석명(2000e)에서 재인용. 

<표 3> ILO가 제시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정책목표

 

다. 이에 따라 특정 연금제도가 적립방식이냐 부과방식이냐, 공공부문․민간부문에 의
해 운영되느냐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ILO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ILO의 입장이 확정급여․확정갹출, 민간부문․공공부문에서의 운용 등의 문제
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나 ILO 자신도
연금제도에 대한 ILO의 기본적인 입장이 필연적으로 높은 부담 수준(higher contri-
bution rates)을 초래하는 고비용의 연금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
다.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ILO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적인 공적연금제도의 설계

문제와 특정국가에 적합한 제도를 별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로 자본시장 규모가 매우 작거나 자본시장이 불모지인 국가, 자본시장
을 규제할 능력이 없는 국가가 완전적립방식의 개인계정제도(a fully funded 
individual account scheme)를 도입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즉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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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능력이 떨어지고 연금급여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

이 큰 나라에서 정교한 연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지나

친 기대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금제도의 관리(governance), 적용(coverage), 
제도설계(design)와 같은 제반 문제를 하나의 틀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
고 있다.

Ⅳ. 소득보장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ILO의 입장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ILO는 두 가지 방향의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ILO는 당위론적인 원칙들의 충돌을 가급적 배제하며, 기여와 급여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되 기여자와 수급자가 위험을 공평하게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

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다양한 소득원으로부터 노후소득을 충당하며, 급여방식으로는
확정갹출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혼용하는 4층체계(four tiers)의 연금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1층(1st tier)은 보편적으로 적용하나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최소 소득보장(a 
minimum anti-poverty pension)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1층 제도의 재원은 정부의 일
반재정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며, 연금급여의 실질가치가 물가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
이 ILO의 입장이다. 2층(2nd tier)은 적정수준의 임금대체율(생애 평균소득의 40～
50%)을 보장하는 강제 적용의 부과방식 공적연금제도를 상정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에
대한 연금급여를 완전히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층(3rd tier)은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운영하는 강제적
용의 확정갹출제도로 설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강제적용되는 3층의 경우 기여액 상
한을 설정하되 급여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annuity)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층(4th tier)은 확정갹출의 형태로 임의적용하되 기여액의 상한을 철폐
하며, 민간부문이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언급되고 있는 3층과 4층이 직
역연금(occupational schemes)과 개인연금(personal pension) 모두를 포괄하며 민간부
문 운영에 대해 국가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ILO의 입장이다.

ILO가 상기 언급된 4층체계 도입을 권장하는 논거는 이러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내재된 위험을 분리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확정급여제도와 민간부문에서 운용하는 확정갹출제도를 혼용하는 경우 공공

부문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재정불안정 위험과 시장상황 변동에 민감한 확정갹출제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ILO의 입장과 정책적 시사점(윤석명)   141
의 급여불안정 위험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산층 근로자들에게 최소
한의 보증된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적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최근에 ILO가 제시하는 대안은 국가가 운용하는 강
제적용의 2층(2nd tier)을 명목확정갹출(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 NDC)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5) ILO가 NDC제도를 권장하는 이유는 첫째, 강제 적용과 국가가 운
영한다는 면에서 여타 제도에 비해 관리․운용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NDC에서는 기여와 적립금의 이자가 개인계정에 적립되기는 하지만 실제 동등한 화폐
로 실제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명목적임에도 기여와 급여 사이에 보다 직접적인 관계

ILO의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향

－ 1층(1st tier): 최저 소득보장(anti-poverty) 성격의 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보편적(universal)으로 적용하나 자산조사 실시
․최소 소득보장(minimum anti-poverty) 연금
․정부 일반재정으로 재원 조달

－ 2층(2nd tier) :기초소득보장 성격(정부
운용, 강제적용, 확정급
여)

또는

－ 2층(2nd tier) :기초소득보장 성격(정
부운용, 강제적용), 
명목확정갹출방식

․강제적용원칙의 공적 부과방식 연금
제도
․생애 평균소득의 40～50%의 임금대
체율 보장
․확정급여(defined benefit)방식 채택
․연금급여를 물가에 완전 연동

․강제적용원칙의 공적 부과방식 연금
제도
․명목확정갹출(NDC)방식 채택
․기대여명을 연금급여에 연계

－ 3층(3rd tier) : 추가 소득비례연금 성격(민간운용, 강제적용, 확정갹출)

․강제적용원칙을 적용하되 기여액의 상한 설정
․적립방식으로 민간의 자발적 운영 허용
․민간에 위탁하되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규제 필요

－ 4층(4th tier) : 추가 소득비례연금(민간운용, 임의적용, 확정갹출)

․자발적 가입원칙 적용하되 기여액의 상한 철폐
․적립방식으로 민간의 자발적 운영 허용
․민간에 위탁하되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규제 필요

자료 : Colin Gillion(1997), ILO(2000), 윤석명(2000e)에서 재인용.

<표 4>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대한 ILO의 정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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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할 수 있어 가입자들의 순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셋째, 
NDC제도에서는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평균수명
증대에 따른 연금재정 불안정 요인을 연금 가입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들이 직면하리라 예상되

는 재정불안정 문제를 NDC제도 도입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
기 때문이다.

Ⅴ. 시사점 및 결론

중세 서양에서 장인길드의 자발적인 자조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를 모태로 하

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제도는 산업혁명 진행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국가가 개입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보험
제도는 이후 유럽 및 미국 등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에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오래 전에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선
진국들은 기존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현재 제도를 개혁하거나 또는

보완 중에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들은 공적연금제도에의 가입대상을 확
대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해 오고 있는 선진국

과 달리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들은 단기간 내에 주요 선진국들의 제도를 자국에 그

대로 이식하였고, 그 결과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향후 심각한 재정 불안정이 예상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에 발간된 세계은행의 Averting the Old Age 
Crisis는 100여 년 전 공적연금제도 도입 당시 여러 선진국이 직면하였던 환경과는 상
이한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있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들이 현재의 공적연금제도

를 유지할 경우에 닥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층소득보장체계를 대안으로 제시

하였다. 세계은행 보고서 발간 이후 공적연금제도 개혁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
향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상당수의 국가들이 자국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단행하였거

나 개혁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세계 각국에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공적연금제도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고조,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급속하게 통합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노동공급과 수요행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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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이에 따른 전통적인 공적연금제도 재원조달 방식에서의 변화 가능성, 비공식적
분야 종사자들의 급속한 확대 등이 지적되고 있다(Jean-Victor Gruat, 1997). 즉 전세
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해 기존의 공적연금제

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기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개혁 논

의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최근 여러 국제기구들
이 연금제도에 대한 분석과 연금제도 개혁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

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적연금제도를

사회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상정하여 동 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

다. 종래 사회보장 기준을 설정하여 개발도상국가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해 온 ILO
와 ISSA는 적립된 연기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
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자는 세계은행과 IMF의 경제주도형 연금개혁 방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이 적립금을 이용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촉진
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ILO와 ISSA는 세대간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공적연금
제도를 이해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이 사회적으로 타당한 보장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즉 ILO와 ISSA의 설명에 의하면 가족 내 부양을 사
회 전체로 확대한 것이 공적연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이 공적연금제도의 급여수준 개선노력 등에 우선되기보다는 부수적으로 작용하여야 한

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이용
하는 것에 중요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전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ILO 역시 안정적
인 노후소득원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층소득보장체계에 공

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원 다양화를 위해 세계
은행이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반면, ILO가 가족․지역공동체 등 비공식적인 조직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세계 각국이 연금제도 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흔히 사

회적 수용성,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정치적 수용성, 경제 및 노동시장 현실에의 적합
성, 고객 친화적인 관리 및 감독 등이 언급되고 있다(Tamburi, 1999). 효과적인 개혁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모두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정
치적 수용 가능성이 다른 목표들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은 부분만이 수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해당 국가별로 역사적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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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문화적 요인, 사회 제반조건 등에서 나타나는 이질성들이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국가적인 유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에 특정 형태의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해당 국가의 제반 여건 및 인구ㆍ경제 관련 변수들에 대한 예측, 대안
을 도입한 경우의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연금제도와 관련되는 제
변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고 특정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가 철저히 분

석되는 경우에 연금제도 설계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Winfried Schmähl, 1999).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특정 국가의
전통, 사회적 가치 및 경험과 적절히 조율할 때에 바람직한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제도도입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향후 예상되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노령화 및 ‘저부담․고급여’ 속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불안
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재정불안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나 국민연금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잦은 개선이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

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적절한 시점에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에 연금가입자, 
수급자, 정권 유지를 위해 투표권을 중시하는 정부 등 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출현
으로 인해 공적연금제도가 파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연금제도의 개혁이 어려울 것이

라는 점을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 Endnotes -------------------------------

1) 선진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19%에서 33%로, 개발도상국가는 8%에서 21%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2)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단행되었거나 시도중인 연금개혁의 정책목표가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연금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려는 데 목적이 있음
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3)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해설, 2001.
4)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중위수의 표준소득월액을 받았던 사람이 40년간 가입한 경우
노령연금의 수급월액은 최종 표준소득월액의 약 60% 수준이며 표준소득월액이 중위수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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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60% 이하로, 중위수보다 낮은 사람은 60% 이상을 받게 되는 소득재분배 구조로 설계되
어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보통 연금수급권 취득 직전의 최종 표준소득월액 대비 노령연금월액의
비율을 말하며, 이와 같은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자의 생활수준이 수급 이전의 수준을 얼마만큼
유지시켜 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5) 명목확정갹출제도(NDC)는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의 기여액이 근로자 개인의 명목계정에 적
립되는 제도를 지칭한다. 통상적으로 NDC에서는 근로기간 동안 적립된 기금에 가산된 이자율로
정의되는 적립액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연금(annuity)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그러
나 NDC와 전통적인 확정갹출제도와 주요한 차이점은 이자율이 시장이자율이 아닌 다른 지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NDC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GDP 성장률 또는 임금 성장률 등
을 이자율로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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